
환자안전사고보고체계

적신호사건 위해사건 근접오류

1차조치후
즉시부서장보고

환자안전사고보고서등록(전산 : MEPS)

적신호사건
24시간이내

위해사건
7일이내

근접오류
7일이내

진료관리실, 총무인사팀

사건처리, 문제해결

1차조치후
즉시부서장보고

유선보고

적신호사건
예기치않은사고발생으로치료과정에서전혀예상치못하거나
기대하지않았던사망, 심각한신체적 또는정신적손상을 초래한
경우

위해사건
의도하지않았으나시행되어야할업무과정의누락이나수행착오로
인해목표로한일을성취하지 못한경우

근접오류 환자안전사고가발생하였으나 환자에게도달하지않은경우

QPS 위원회

사건분석, 개선활동

진료관리실
(☎ 5327)

경영진(병원장) 최종보고


